
      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56(2004.5.31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고, 서울

특별시고시 제2005-232(2005. 8. 4)호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왕십리뉴타운 

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(세부개발) 계획 결정되었으며,

2006. 5. 18 조합설립인가 및 성동구고시 제2006-39(2006. 6. 29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

성동구고시 제2008-47(2008. 08. 21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

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신청이 있어

      2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

제48조 규정 등에 적합하여, 같은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변경

인가하고자 합니다.

가. 사업명칭: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시행구역: 성동구 상왕십리동 12-37번지 일대

다. 면   적: 68,951.10㎡

라. 사업시행자: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김자성

마. 주된 사무소: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21동 2층 140호

바. 주요변경 내용

  ○ 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및 아파트 규모별 대지지분 변경

  ○ 종전 토지 등의 총가격 변경 및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종전 토지 및 건축물

  ○ 일반분양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격 및 총 추산액 변경

  ○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변경 및 이에 따른 비례율 변경

사. 행정사항

  ○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내용을 구보에 고시

  ○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서 교부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   

    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    

     변경 인가 내용을 통지토록 안내

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

성동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(왕십리뉴타운제2구역)



붙임  1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검토보고서 1부.

      2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(안) 1부.

      3.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서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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